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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방통협(관) 제595호 2018. 11.  1.

수 신 전조합원

참 조

제 목 『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개정사항 안내

1.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

2.  중앙회 정책총괄실-738 (2018.11.1.) 관련입니다. 

3.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
있는 『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전부개정안이 2018.11.1.부터 시행됩니다. 법 개정에
따른 외부감사제도의 변화가 큰 가운데,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
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

4.  이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외부감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
하시기 바랍니다. 

- 다          음 -
ㅇ (주요 개정사항)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

<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(2019.11.1.부터)>

1. 주식회사
현행 개정안

▪ ⅰ)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,
ⅱ)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(70억원)
또는 종업원 수(300명)가 일정규모 이상

▪ 4개 요건(자산 120억원 미만, 매출액
100억원 미만, 부채 70억원 미만,
종업원 수 100인 미만) 중 3개 충족 시
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

2. 유한회사
▪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“사원 수 50인 미만”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
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

3. 대규모 회사: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

※ 개정안 관련 상세 내용은 조합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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